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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재단법인 부산기술창업투자원  

이사회 귀중 

 

감사의견 

우리는 재단법인 부산기술창업투자원(이하 ‘법인’)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

무제표는 2025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운영성과

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법인의 재무제표는 재단법인의 2025년 12월 31일의 재무상태

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운영성과를 지방출자ㆍ출연기관 결산기준 및 공익법인회

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의견근거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 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 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법인으로부터 독립

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경영진은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

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법인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하고 해당되

는 경우, 계속기업 관련 사항을 공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

거나 영업을 중단할 의도가 없는 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사용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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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목적은 법인의 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얻어 우리의 의견이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발행하는데 

있습니다. 합리적인 확신은 높은 수준의 확신을 의미하나,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된 감사

가 항상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한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왜곡표시는 부정이나 

오류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왜곡표시가 재무제표를 근거로 하는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

결정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면, 그 왜곡표시

는 중요하다고 간주됩니다.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일부로서 우리는 감사의 전 과정에 걸쳐 전문가적 판단을 수행하

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그러한 위험

에 대응하는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합니다. 그리고 감사의견의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

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합니다. 부정은 공모, 위조, 의도적인 누락, 허위진술 또는 내부통제 

무력화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하지 못할 위험은 

오류로 인한 위험보다 큽니다.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감사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이해합니다. 그러

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출한 회

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의 합리성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경영진이 사용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적절성과, 입수한 감사증거를 근거로 계속기업

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

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결론을 내립니다.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

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우리는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에 대하여 감사보고서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들 공시가 부적절한 경우 의견을 변형시킬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

의 결론은 감사보고서일까지 입수된 감사증거에 기초하나, 미래의 사건이나 상황이 법인

의 계속기업으로서 존속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공시를 포함한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와 구조 및 내용을 평가하고, 재무제표의 기초

가 되는 거래와 사건을 재무제표가 공정한 방식으로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서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 그리고 감사 중 식별된 유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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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미비점 등 유의적인 감사의 발견사항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합니

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8번길 14  

한  울  회  계  법  인 

대 표 이 사   신 성 섭 

 

 

  

 

2026년 2월 20일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이후 이 보고

서를 열람하는 시점까지의 사이에 법인의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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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재 무 제 표 

 

재단법인 부산기술창업투자원 

 

제 1 기 

2025년 02월 05일 부터 

2025년 12년 31일 까지 

 

 

 

 

 

 

 

 

“첨부된 재무제표는 당 법인이 작성한 것입니다.” 

재단법인 부산기술창업투자원 원장 서종군 

 

본점소재지: (도로명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45 2층(웹스빌딩) 

(전  화) 051-715-1790 

 



- 5 - 

 

재무상태표 

제 1(당) 기 2025년 12월 31일 현재  

 

 

재단법인 부산기술창업투자원 (단위: 원) 

과 목 제 1(당) 기 

자     산   

Ⅰ. 유동자산  1,890,652,140 

현금및현금성자산 1,361,422,100  

단기금융상품(주4) 500,000,000  

미수금 266,080  

미수수익 12,920,000  

부가세대급금 6,937,567  

선급비용 559,383  

선급금 8,000,000  

당기법인세자산 547,010  

Ⅱ. 비유동자산  751,863,979 

1. 투자자산  114,221,355 

퇴직연금운용자산 114,221,355  

2. 유형자산(주5)   311,926,709 

비품 274,738,049   

감가상각누계액 (49,666,882)   

시설장치 27,897,000   

감가상각누계액 (3,411,458)   

건설중인자산 62,370,000   

3. 무형자산(주6)   314,411,946 

소프트웨어 310,399,015  

상각누계액 (16,987,069)  

건설중인자산 2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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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과 목 제 1(당) 기 

4. 기타비유동자산  11,303,969 

장기선급비용 1,303,969  

임차보증금 10,000,000  

자 산 총 계   2,642,516,119 

부     채   

Ⅰ. 유동부채  1,558,371,492 

미지급금 120,567,216  

예수금 414,125  

선수수익 1,112,583  

선수금 1,046,112,494  

유급휴가부채 39,311,208  

종업원급여충당부채(주7) 237,843,276  

임대보증금 113,010,590  

Ⅱ. 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주8) 486,751,190  

퇴직연금운용자산(주8) (486,751,190)  

부 채 총 계  1,558,371,492 

순  자  산   

Ⅰ. 기본순자산(주9)  500,000,000 

기본재산 500,000,000  

Ⅱ. 보통순자산(주9)  584,144,627 

잉여금(주10) 584,144,627  

순 자 산 총 계  1,084,144,627 

부채 및 순자산 총계  2,642,5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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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성과표 

제 1(당) 기 2025년 02월 05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재단법인 부산기술창업투자원 (단위: 원) 

과 목 제 1(당) 기 

Ⅰ. 사업수익   11,654,888,545 

출연금수익(주14) 11,085,119,333   

보조금수익 8,640,000  

대행사업수익(주14) 291,577,574  

미정산반환금 (6,773,139)  

기부금수익 100,000,000  

임대관리수익 176,324,777   

Ⅱ. 사업비용(주12)  11,202,382,900 

(1) 사업수행비용 9,888,182,193   

목적사업비용 9,546,950,210   

대행사업비용 341,231,983   

(2) 일반관리비용 1,314,200,707   

급여 624,934,610  

퇴직급여 53,250,604  

복리후생비 91,645,836  

여비교통비 36,425,549  

통신비 9,154,210  

수도광열비 4,109,480  

세금과공과 145,480  

지급임차료 28,230,500  

업무추진비 21,707,090  

감가상각비 5,592,620  

무형자산상각비 3,29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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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제 1(당) 기 

수선비 200,000   

보험료 305,370  

차량비 4,011,730  

교육훈련비 29,828,510  

도서인쇄비 21,961,800  

회의비 810,260   

소모품비 9,682,239  

지급수수료 84,260,735  

홍보비 46,410,250  

행사비 30,974,000  

외주용역비 125,660,000  

건물관리비 1,027,000  

기관경상전출금 71,404,608  

운영수당 9,172,600  

Ⅲ. 사업이익  452,505,645 

Ⅳ. 사업외수익  131,964,228 

이자수익 16,519,619   

퇴직연금운용수익 5,038,675   

자산수증이익 107,208,779   

잡이익 3,197,155   

Ⅴ. 사업외비용  325,246 

잡손실 325,246   

Ⅵ. 법인세차감전순이익  584,144,627 

Ⅶ. 법인세비용(주11)  - 

Ⅷ. 당기운영이익  584,144,627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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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1(당) 기 2025년 12월 31일 현재 

 

 

 

재단법인 부산기술창업투자원 

 

1. 일반현황 

 

재단법인 부산기술창업투자원(이하 "법인")은 기술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벤처투

자를 촉진하여 지역 주도의 창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2024년 9월 설립 승인 이후 「부산기술창업투자원 설립 및 운영 지

원 조례」에 의거 2025년 2월에 설립하였습니다. 

 

법인의 본원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45(웹스빌딩)이며, 현재 티움, 창

업공간 100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법인의 목적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술창업투자 정책 기획 및 비전 수립 지원 

 · 기술창업투자 생태계 데이터의 수집, 가공, 분석, 활용 및 제공 

 · 기술창업투자 지원사업 기획ㆍ평가 및 성과분석 

 · 기술창업투자 지원사업별 정책방향의 적합성 검토, 우선순위 및 사업비 조정 등 정

책 및 사업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 기술창업투자 촉진을 위한 교육 및 문화 확산 

 · 기술창업기업 발굴, 보육, 투자 등 전(全) 주기적 혁신성장 지원 

 · 기술창업투자 인프라 확충 및 지원시설 관리ㆍ운영 

 · 펀드 조성 및 분석ㆍ관리 

 · 펀드 투자기업의 발굴, 후속투자ㆍ지원사업 연계 등 성장지원 

 · 기술창업기업 국내외 판로개척 및 해외진출 지원 

 · 기술창업투자 관련 국내외 교류ㆍ협력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 기술창업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등이 위탁하는 사업 



- 10 - 

 · 그 밖에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과 전 각 호에 부대하는 사업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법인의 재무제표는 공익법인회계기준 및 지방출자ㆍ출연기관 결산기준에 따라 작성되

었으며,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및 주석으로 구

성되므로 재무제표의 구성항목 중 순자산변동표와 현금흐름표는 제외됩니다. 

 

한편, 지방출자ㆍ출연기관 결산기준에 따라 출연기관의 대행사업 회계처리는 대행사업

비 수취 시 수익, 집행 시 비용으로 처리하는 총액법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회계기준 및 지방출자ㆍ출연기관 결산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

국의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3. 재무제표의 유의적인 회계정책 

 

(1) 현금및현금성자산 

 

법인은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및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금융상

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일(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인 것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금융상품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법인이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해 금융자산(금융부채)의 취득(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차감)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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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형자산 

법인은 유형자산을 최초에는 취득원가(구입원가 또는 제작원가에 당해 유형자산을 사

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지출을 합한 금액)로 측정하며, 현물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은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이 가장 최근에 평가된 성능수준을 초과하

여 미래 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발생

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법인은 유형자산의 진부화 또는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인하여 유형자산의 사

용 및 처분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의 현금흐름총액의 추정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회수가능가액(순매각가액과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기 이후에 손상차손이 인식된 자

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손상차손 인식 전 장부

가액의 감가상각 후 잔액을 한도로 하여 그 초과액을 손상차손환입으로 처리하고 있습

니다.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아래의 자산별 내용연수에 따라 정액법에 의하여 계상하

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연수 

비품 5년 

시설장치 5년 

 

(4) 무형자산 

 

법인은 무형자산을 개별 취득하는 경우, 취득원가(당해 무형자산의 구입가격과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로 측정합니다. 

   

무형자산은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액을 영(0)으로 하여 추정내용연수 5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합니다. 상각액은 당해 무형자산에서 차감한 형식으로 표시하고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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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로서 무형자산과 직접 관련되어 있고, 미래경제

적효익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관련된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

식하고 있습니다. 

 

(5) 유급휴가부채 

 

법인은 종업원이 미래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권리를 발생시키는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에 유급휴가와 관련된 비용과 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종업원이 향후 유급으로 휴가 권리를 행사하거나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예상액을 유급휴가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6)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의 사건으로 인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각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

치입니다.  

 

매 보고기간일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최선의 추정치

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

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법인은 매년의 경영성과를 바탕으로 자체 내부성과평가 및 외부경영평가를 수행하며,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과급은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합리적

으로 추정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외부경영평가에 따라 지급될 성과급 부채(관

련 퇴직급여 포함)는 종업원급여충당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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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퇴직급여충당부채 

 

법인은 임직원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1년이상 근속한 전 임직원

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총 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설정

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B)으로, 수급요건을 갖춘 임직원이 퇴직시에 확정

된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전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퇴직연

금제도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치한 퇴직연금운용자산은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며, 운용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투자자산의 과목으

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8) 기본순자산 

 

법인은 법령, 정관 등에 의해 사용이나 처분에 영구적인 제약이 있어 주무관청 등의 

허가가 필요한 재산을 기본순자산으로 분류하며, 이들 재산의 취득금액을 기본순자산

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9) 수익 인식 

 

법인의 수익은 출연금수익, 보조금수익, 기부금수익과 임대관리수익으로 구성되어 있

습니다. 

 

출연금수익 및 보조금수익은 기부금과 동일하게 현금이나 현물을 실제 지급받는 시점

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지급받은 출연금 및 보조금 중 재무상태표일 현재 반납 예정

이거나 미사용 잔액은 출연금수익이나 보조금수익이 아닌 관련 부채로 계상하고, 미사

용 잔액은 실제 사용하는 시점에 보조금수익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조금이 기본순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수익이 아닌 기본순자산의 증가

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물 출연에 대해서는 수익금액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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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등의 수익은 현금이나 현물을 실제 기부를 받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며, 금

융 상품을 운용하여 발생한 이자 등 금융수익은 기간경과에 따라 발생주의를 적용하 

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납부가 강제되는 회비 등에 대해서는 발생주의에 따라 회

수가 확실해지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으며, 현물을 기부를 받는 경우에는 수익

금액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부금에 기부자가 제약을 가한 경우에는 사업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그 제약의 성격

에 따라 적립금의 증가 또는 기본순자산의 증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임대관리수익은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동산 임대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법

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됩니다. 

 

한편 이자수익 또는 배당수익 및 처분손익 등이 목적사업활동의 주된 원천이 되는 경

우에는 사업수익으로 분류합니다.   

 

(10) 대행사업수익과 대행사업비용 

 

법인은 지방출자·출연기관 결산기준에 따라 대행사업 회계처리는 대행사업비 수취 시 

수익, 집행 시 비용으로 처리하는 총액법으로 회계처리하며, 대행사업 관련 부대 수익·

비용(이자수익·비용 등)을 모두 손익계산서에 표시합니다. 

 

계속사업과 관련된 미집행 잔액은 반납대상에서 제외, 대행사업별로 예산 초과 집행액 

(단,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초과 집행액에 대하여 청구 가능한 금액에 한함)이 발생하는 

경우 대행사업수익과 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대행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대행사업비를 정산하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해야 

하며, 보고기간 말 현재 대행사업비 정산반납대상금액이 있으나 미반납된 경우, 정산환

출 등 과목으로 대행사업수익 차감형식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잔액은 미지급금으로 표

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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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업비용 

 

법인의 사업비용은 목적사업과 기타사업의 결과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자산의 감소 또

는 부채의 증가를 말하며, 목적사업비용은 활동의 성격에 따라 사업수행비용과 일반관

리비용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① 사업수행비용 

사업수행비용은 법인의 설립 목적 및 고유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재화나 용역을 제

공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직접 수행하는 목적사업비와 외부로부터 

수탁받아 수행하는 대행사업비 등으로 구성됩니다. 

 

② 일반관리비용 

일반관리비용은 법인을 운영 및 고유목적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반 관리활동에서 발

생하는 비용입니다. 

 

(12) 사업외수익 및 사업외비용 

 

사업외수익과 사업외비용은 법인의 주된 고유목적사업 활동 이외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이자수익, 투자자산과 유·무형자산의 처분에 따른 손익 

등이 포함됩니다. 

 

(13) 법인세 

   

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여 고유목적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비

과세를 적용 받습니다. 다만,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에 따라 고유목

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있으며, 해당 회계연도에 법인이 부

담할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를 법인세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14) 중소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특례  

   

법인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에 따라 유형자산의 내용연

수 및 잔존가치의 결정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르고 있으며, 법인세비용은 법인세 등

의 법령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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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용이 제한된 금융상품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사용이 제한된 금융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계정과목 내역 당기말 

단기금융상품 기본재산(*1) 500,000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법인의 기본재산은 부산광역시로부터 출연받은 설립 자산으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 기본재산은 법인의 정관에 따라 매각, 양도 또는 담보로 제

공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처분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 및 부산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5. 유형자산 

 

당기 중 유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기초 취득 처분/폐기 감가상각 기말 

비품 - 274,738 - (49,667) 225,071 

시설장치 - 27,897 - (3,411) 24,486 

건설중인자산 - 62,370 - - 62,370 

합    계 - 365,005 - (53,078) 31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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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무형자산 

 

당기 중 무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기초 취득 처분/폐기 감가상각 기말 

소프트웨어 - 310,399 - (16,987) 293,412 

건설중인자산 - 21,000 - - 21,000 

합    계 - 331,399 - (16,987) 314,412 

 

7. 종업원급여충당부채 

   

보고기간 중 종업원급여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기초금액 - 

증가금액 237,843 

지급금액 - 

기말금액 237,843 

 

법인은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될 경영평가 성과급 및 관련 

퇴직급여 부담금을 종업원급여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채는 당기 경영

평가 지표 달성 수준을 기초로 합리적으로 추정하였으나, 향후 확정되는 외부 기관의 

최종 평가 결과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추정치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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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퇴직급여충당부채 

 

(1) 보고기간 중 퇴직급여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기초 퇴직급여충당부채 - 

증가금액 190,272 

지급금액 (189,040)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관 485,519 

기말 퇴직급여충당부채 486,751 

퇴직연금운용자산 600,973 

퇴직급여충당부채(자산) (114,222) 

 

(2) 퇴직연금운용자산 

 

임직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부산은행에 적립하고 있는 퇴직연금운용자산의 변동내

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기초 퇴직연금운용자산 - 

증가금액 299,455 

지급금액 (189,040)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관 485,519 

운용수익 5,039 

기말 퇴직연금운용자산 600,973 

 

 

 



- 19 - 

(3) 퇴직연금운용자산의 공정가치 및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운용기관 자산종류 당기말 

부산은행 
정기예금 1년 550,120 

대기성자금(현금성자산) 50,852 

 

 

9. 순자산 

 

(1) 보고기간말 현재 순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기본순자산 500,000 

보통순자산 584,145 

합       계 1,084,145 

 

(2) 보고기간말 현재 기본순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지자체출연기본재산  

부산광역시 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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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기 중 순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기본순자산 
보통순자산 

잉여금 

기 초 금 액 - - 

부산시 출연 500,000 - 

당기운영이익 - 584,145 

기 말 금 액 500,000 584,145 

 

(4) 당기말 현재 기본순자산의 취득원가와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내역 취득원가 공정가치 

단기금융상품 정기예금 500,000 500,000 

 

 

10. 잉여금처분계산서 

 

법인의 당기 잉여금처분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처분예정일: 2026 년 2 월 26 일 

Ⅰ. 미처분잉여금  584,145 

1. 전기이월미처분잉여금 -  

2. 당기운영이익 584,145  

Ⅱ. 임의적립금 등 이입액  - 

Ⅲ. 잉여금처분액  - 

Ⅳ. 차기이월미처분잉여금  58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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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법인세비용 

 

법인의 부동산임대업 및 이자소득 등 수익사업에서 당기 중 결손이 발생함에 따라 법

인세법상 산출된 법인세부담액은 없습니다. 

 

 

12. 사업비용의 성격별 구분  

 

당기 중 사업비용을 성격별로 구분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 합계 

사업수행비용 1,703,407 1,133,007 7,051,768 9,888,182 

일반관리비용 789,190 60,369 464,642 1,314,201 

합   계 2,492,597 1,193,376 7,516,410 11,202,383 

 

 

13. 제공받은 보증 

 

보고기간말 현재 법인은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438,793천원의 인허가보증과 지급보증

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14. 중요 거래내역 

 

보고기간 중 단일거래처로부터 발생한 거래규모가 총자산 또는 사업수익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거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거래처명 거래내용 당기 

부산광역시 

출연금수익 11,085,119 

대행사업수익(창업공간 100) 170,893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3쪽 중 제1쪽)

감사보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따라 감사보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감사대상 업무

사업명  부산기술창업투자원 운영

지방보조사업자
(회사명)

 재단법인 부산기술창업투자원

감사대상 사업연도  2025년 02월 05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 감사 참여자 구분별 인원수 및 감사 시간

(단위: 명, 시간)1)

감사 참여자

인원수
및 시간5)

감사업무 담당 회계사2)

전산감사·
세무·가치

평가 등 전문가3)

건설계약 등 
수주산업 전문가4) 합계담당이사

(업무수행이사)
등록 공인
회계사

수습 공인
회계사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당기 전기

투입 인원수6) 1 - 2 - - - -　 - -　 - 3　 -

투입
시간 7)

분·반기 검토 - - - - - - - - - - - -

감사 2 - 67 - - - - - - - 69 -

합계 2 - 67 - - - - - - - 69 -

 주:1) ① 각 란에 해당되는 투입 인원수 또는 투입 시간이 없을 경우에는 “-”로 표기합니다.

       ② 지배회사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 감사업무에 투입된 인원수 및 시간은 구별하지 않고 합산하여 작성합

니다. 다만, 별도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발행 이후에 추가로 인원과 시간을 투입하여 연결재무제표 감사보고

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인원수 및 감사 시간을 추가로 반영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③ 분·반기 검토, 감사(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업무 수임검토 등 부수업무를 포함합니다)에 투입된 감사 

참여자 수(행정직원 등은 감사 참여자에 포함하지 않습니다)와 해당 감사 참여자의 투입 시간을 작성합니다.  

    2) 감사업무 담당 회계사가 등록 공인회계사에 해당하는지 또는 수습 공인회계사에 해당하는지는 감사보고서

일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3) 전산감사·세무·가치평가(Valuation) 등의 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하여 내부·외부 전문가(감사업무 담당회계

사는 제외합니다)가 별도로 참여했을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4) 수주산업(건설, 조선 등)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총예정원가, 진행률 등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내ㆍ외

부 전문가(품질관리검토자와 감사업무 담당회계사는 제외합니다)가 별도로 참여하였을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5) ① 건설계약 등 수주산업 전문가란의 경우 ‘전기’(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말합니다)란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② 전기 기재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오류를 수정하되, 수정내용과 사유를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③ 당기감사인이 전기감사인과 다른 경우에는 전기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외부감사보고서에 적힌 전

기 투입 인원수 및 투입시간을 작성하고, 각주를 달아 그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6) 감사 참여 인원수 전체를 작성합니다.(예: 회계사가 복수이거나 담당이사가 중간에 변경된 경우에는 각각 2명 

이상의 회계사와 담당이사를 반영하여 작성합니다)

    7) 국문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작성 시간은 포함하되, 외국어 감사보고서 등의 작성·발행을 위하여 투입

한 시간은 제외합니다.

210㎜ × 297㎜[백상지(80g/㎡)]



 (3쪽 중 제2쪽)

3. 주요 감사 실시내용                                           

구  분 내   역1)

전반감사계획

(감사착수단계)

- 수행 시기2):  2026. 1. 29. (1일) 

- 주요 내용: 사업의 이해, 위험평가 및 대응에 따른 감사계획 수립

현장감사 

주요 내용3)

수행 시기2) 투입 인원4) 주요 감사업무 수행 내용

2026.1.29.~1.30

,2.7

( 3 일) 

상  주 ( 1 )명, 

비상주 (  1 )명

회사의 이해, 주요 이슈 및 

내부통제 파악, 입증감사

재고자산 

현장조사(참관)
- 

금융자산

현장조사(참관)
- 

외부 조회
금융거래조회6) (  ○  ), 채권채무조회6) ( -  ), 변호사조회6) (  -  )

그 밖의 조회7) ( -                           )      

지배기구와의 회의 등 

소통8)

- 횟수: (  1  )회 

- 수행 시기: 2026. 1. 29

외부 전문가 활용 -

주:1)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로 표기합니다.

   2) 해당 감사업무를 수행한 기간과 일수를 작성합니다. 다만, 수행기간 중 공휴일 등 현장감사 업무를 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합니다. [예: 현장감사 수행 시기: 2021. 2. 2. ~ 2021. 2. 10. (7일)]  

    3) ① 2회 이상 현장감사를 수행한 경우(중간감사, 기말감사 등)에는 각각의 수행 시기와 투입 인원, 주요 

감사업무수행 내용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② 실제로 감사현장에서 수행한 업무 내용만을 작성하고, 감사현장에서 철수한 후 수행한 감사절차의 보완, 

감사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는 제외합니다.   

    4) 감사 참여자(감사업무담당회계사, 전산감사 등 전문가) 중 전체 현장감사 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감

사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만 “상주”로 적습니다.  

5) 현장조사(참관) 장소를 모두 표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요 현장조사(참관) 장소 위주로 적습니다.(예: 본사 창고 

등 5개 사업장) 

6) 금융거래조회 등을 실시한 경우는 “○”, 조회대상은 있으나 조회를 생략한 경우는 “X”, 조회대상이 없는 

경우에는 “-”로 표기합니다.

7) 금융거래조회, 채권채무조회, 변호사조회 외에 추가로 외부 조회(예: 타처보관재고조회, 타처보관유가증권조회) 

를 실시한 경우 해당 조회 내용을 적습니다. 

8) 지배기구와 소통을 실시한 횟수 및 날짜를 적습니다.(예: 횟수: 2회, 수행시기: 2014. 10. 14, 2015. 2. 12.) 

9)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구체적 업무의 성격, 범위 및 내용을 적고, 외부 전문가를 여러 차례 활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

을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210㎜× 297㎜[백상지(80g/㎡)]



 (3쪽 중 제3쪽)

4. 감사(감사위원회)와의 회의 등 소통 실적                              

구분1) 일자 참석자2) 방식3) 주요 논의 내용

- - - - -

주: 1)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핵심감사사항 선정 회의 등 감사(감사위원회)와 실시한 회의 실적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적습니다.

    2) 참석자란에는 회사측과 감사인측의 주요 참석자의 소속과 직위 및 총참석인원을 각각 적습니다.

    3) 방식은 대면회의, 서면회의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5. 보조사업별 세부내용 및 보조금 증감내역

 (단위: 원)

자치

단체

세부

사업

사업

내용

수행

기간

예산

액

2025년

전기

이월

분

(A)

증가(B) 감소(C)

차기

이월분

(D=

A+B-C)

교부·지급 발생이자 집행 반환

국고 지방
자

기
국고 지방

자

기
국고 지방 자기 국고 지방 자기

별첨 

참조

주: ‘국고’는 국고보조금을, ‘지방’은 지방보조금을 ‘자기’는 자기부담금을 의미합니다.

6. 보조사업별 유·무형 자산내역

자치단체
세부

사업
면적 소재지

2025년

기초 취득 처분 감가상각 기말

- - - - - - - - -

7. 보고자

담당자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14101 직위 이사 성명 김희태

연락처 051-811-1709

210㎜ × 297㎜[백상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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